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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손실보상금" (판례, 2014두1451)

손실보상금

[대법원 2014. 11. 13. 2014두1451]
 
【판시사항】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

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

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,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

 
 
【참조조문】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, 행정소송법 제1조

[행정처분일반], 제19조

 
 
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(공1998상, 617)

 
 
【전문】

【원고, 피상고인】

【피고, 상고인】 한국수자원공사

【원심판결】 대전고법 2013. 12. 12. 선고 2013누1582 판결

【주문】

】

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

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,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

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행정소송의

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

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8. 1. 20. 선고

96누12597 판결 등 참조).

 원심은,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하

는데, 원고가 제1심 소장에서는 지장물 보상, 영업보상을 함께 구하다가 2013. 7. 10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

서에서 수용재결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

써 영업보상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바람에 영업보상 항목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, 피고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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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항목을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상고이유

주장과 같이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

결한다.

대법관 고영한(재판장) 이인복(주심) 김용덕 김소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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